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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전역군인의 재취업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역

(예정)군인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실행

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군인들의 전역 당해 연도 취업률은

2007년 19.3%,2008년 23.2%,2009년 32.2%에 불과해 전역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로의 전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우수한 군 인

력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장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서 국가적 수준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측면에서 전역군인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를 원한다.즉,가정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행

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고 명시한 것처럼 인간은 각기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전역군인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직업으로

서 '직업군인‘을 선택하였으며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동시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직업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장기복무자는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과는

달리 피라미드형 군의 계급구조 및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년이 일

찍 도래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군인들은 자의·타의를 구분하지 않고 제한

된 시간안에 제 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최근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제 2의 인생으로서의 취업에 대단히 큰 난항

을 겪고 있으며,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특히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은 군인으로서,공무원으로서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

에 추가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사회 일각의 의견도 큰 영향을 미치고

1)국방부a(2009),『제대군인지원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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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과거 5공․6공 시절의 소

수 제대군인들이 정치세력화 하여 특혜를 누렸던 것을 전역군인 전체로

잘못 인식하여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군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인 균등성 측면만을 주장한다면 문제가 아

닐 수 없다.특수 환경에서 생활한 직업군인들에게 “기회 보상성 복지2)”가

제공되어야 한다.왜냐하면 현재의 실정은 오히려 일반사회의 복지에 비해

군인복지가 역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제는 전역군

인들을 포함한 군인복지에 대해서 생산적 복지관점에서3)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당한 논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민간사회와 완전히 구별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은 취업지원에서의 “기회 보장”이 강

조되어야 한다.4)왜냐하면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은 일반사회의 퇴직자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사전에 훈련되어진 사회성을 바탕으로 재취업에 도전하

는 상황보다 훨씬 악조건 하에서 재취업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차별화된 기회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재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역 후 재취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수인력이 군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되므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세에 반해 국

민들이 안정 속에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현역간부들이

장기복무지원과 관련하여 인력수급에 문제가 될 것이다.또한 제대 후 사

회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군내 인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그리고 직업군인의 경우 해당 계급별 정년 연령이 정해저

있어 상위계급으로 진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계급에서 전역해야 되기

2)기회 보상성 복지란 격리된 환경속에서 생활했던 군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민간인들과 동등한 경쟁을 가능케 하기 위한 복지 개념이다.

3)생산적 복지는 시장경제와 복지 사이의 상충관계를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

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에 대한 분배 차원에서의 공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덕순,「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인터넷 자료,2005)

4)육군본부(2009),제대군인지원처 공개자료



- 3 -

때문에 장기간의 군 복무를 위해서는 진출이 필수적이며,대다수 직업군인

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이러한 진급지상주의는 진급을

둘러싼 각종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상위계급에서 오랫동

안 정체하고 있음으로 인해 인력순환의 적체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결과적

으로 군의 위상 및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5)

둘째,전역군인이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 유용한 인적자원의 낭비이다.

군에서 양성한 강인한 정신력과 리더십,성실성과 확고한 국가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사양 산업 종사원을 재

훈련과정을 통해서 재취업시키는 것과 전역군인의 재취업과정에 투입되는

재원은 국가적 인력정책의 틀에서 인적자원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적극적

인 투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 전역(예정)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1∼2년 전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6)그런

데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의 주축인 두 기관의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또한 장

기복무 전역군인은 재취업 시 분야와 직업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더

욱 제한이 많이 발생한다.그러므로 이에 따른 개선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이 절실하다.

또한 외국군의 취업지원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한 우리나라의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제도는 우수한 국방인력의 획득을 방해하고

현역의 사기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장․단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역군인의 재취업은 군 조직의 전반적인 생

산성 향상은 물론 장기복무 전역자 및 국가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다.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재취업은 일반사회에서도 적극적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그와 관련된 각종 이론적 근거 및 제도개선이 시행

5)박오주(2003),「제대군인 전직지원에 관한 연구」,한양대 행정대학원,p.3

6)국방부(2009),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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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따라서,본 연구는 전역군인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제 이론과 선진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살펴보고,우리나라의 장기복무 전역직업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정책 및 현 실태를 여러 가지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된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 주목적이 될 것이다.

제 2절 연구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역군인의 지원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이며,

연구 내용은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전역 후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제도 상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취업지원대상은 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하여 장기복무 전역군인

(장교,부사관)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

으며 전역후 직업군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성 보장을 위해 우선 시급히 요

구되고 있는 취업지원활동(제도적․훈련분야)7)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특히,전역군인들의 취업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현행 제도화된 각종 전역군인 지원관련 관계법과 조직의 실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취업지원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진 외국의 전역군인 재취업관련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군 관련 내부에서부터 정책적 배려만 있다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7)취업지원활동이란 취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격취득 및 지식․

기술․기능습득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하며,적합한 직업을 알선,배치 또는 보호하는 취업지원의

전반적인 활동이다(제대군인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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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중 길버트와 스페트(Gilbert& Specht)

의 평가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급여대상,급여형태,전달전략,재정조달방법 4가지를 제시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며,각각에 대한 결과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길버트와 스페트(Gilbert& Specht)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종의 산

출분석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사회복지정책은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다만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이 경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관계와는

다르지만,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내용을 가지고서 급여와 할당이 이루어진

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이론이다.즉,경제시장과는 다르게,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

며,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측

면을 강조하고 있다.4가지 분석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급여대상

둘째,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급여형태

셋째,이들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전달전략

넷째,이들 급여의 재정 형태는 무엇인가?:예산

전체적인 분석 시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활용했으며,관련

자료는 대상 집단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자료와 각종 제대군인 재취업 지

원과 관련된 학술연구 논문과 국방관련 기관의 단행본 및 국방부,육군본

부,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집과 정기간행물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각 종 관련기관의 연구논문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전역군인 지원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이를 통해 우리나

라 전역군인의 지원에 관한 내용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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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분석틀

장기복무 전역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는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서,

전역군인이 국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예우차원에서 제공되는 각

종 혜택들과 더불어 마땅히 지원되어야 한다.특히 사회와 격리된 군 조직

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복무한 전역군인들은 민간인보다 사회 적응력 및

배경지식이 다소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Frameworkofresearch)은 Gilbert& Specht의 모

형을 사용하고자 한다.이 방법은 영역구분 측면에서 할당영역,급여영역,

재정영역,전달체계영역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할당영역으로서 “누구(Who)에게 급여를 할 것인가?”라는 차원

이다.할당영역은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

정하는 일,즉 수혜자의 선정과 관련된 것이며 지원대상자를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그 대상이다.

둘째는 급여영역(Program)즉,취업지원 항목으로서 “수혜자에게 무엇

을(What)급여할 것인가?”라는 차원이다.즉,장기복무 전역군인에게 어

떠한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인지가 주안점이다.본 연구에서는 장기복

무 전역군인에게 시행되는 취업지원 정책과 제도가 그것이다.

셋째는 재정영역(Finance)으로서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차원이다.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아

무리 좋은 취업지원정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없으면

양질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각 종 관련단체

에서 획득이 가능한 예산형태의 재원을 재정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넷째는 전달체계영역(Delivery)으로서 “어떻게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

업지원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차원이다.즉,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와

항목이 선정되었으면 이와 같은 지원제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사

항이 주안점인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을 위

한 지원체제 및 담당조직을 선정하였다.연구과정은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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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과정

분석영역 실태 분석 개선방안 결 론

대 상

(할당영역)
⇒

참전용사·중·장기

복무 전역군인을

구분하지 않은

취업지원제도

대상

⇒

10년 이상의 기간을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장기복무전역군인으로

대상 한정

⇒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

활성화

현역 및

예비역의

사기 진작

국방력

강화

도모

취업지원

제도

(급여영역)

⇒

관련법률체계

취업지원 교육

취업대상기관

⇒

관계법률 개선

개선된 취업지원 교육

취업직위 개발

취업지원에

필요한

재원

(재정영역)

⇒ 취업지원관련교육비 ⇒
증가된 취업지원 관련

교육비 예산 편성

취업지원

기구/체제

(전달체계

영역)

⇒

각 취업지원 기구

지원체제

⇒

증강된 취업지원기구

편성 및 운용 활성화

온라인 지원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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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제도 고찰

제 1절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제도 특성

1.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정의

2008년 3월 28일 최종 개정된(법률 제 9080호)“대한민국 제대군인지원

에 관한 법률”(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 5482호)최초 제정,

1998년 7월 1일 발효)에 의하면 장기복무 전역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

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장기복무 군인이라 함은 군인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군 간부를 지칭하는 직업군인이란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2.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제도 특성

군이란 조직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따라서 군에서 종

사하는 직업군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인들과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즉,직업군인은 절대적인 충성을 국가에 바쳐야 하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서는 직업군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그러므로

직업군인은 공조주의적 차원에서 현역과 예비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방면

에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 하에서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인 국가

안보를 위해 군복무후 전역하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단기복무자(장교 및

부사관)로서 연령이 낮으며 사회와 격리된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재

취업 기회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직업군인의 재취업을

통한 사회정착 촉진과 지원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군은 사기를 바탕으로

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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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는 직업이다.군은 국가가 있는 한 반드시 존재하며,국가안보는 최고

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군의 생명은 사기이며,사기는 정신적 기반이다.

전역 후 그들에 대한 확고한 사회복귀 및 생활보장은 그 자체가 현역복

무자에게는 사기요,국가에 대한 조건 없는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미래보장 없

이 이들에게 애국,희생 그리고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강요이며 뿐

만 아니라 국가 위기상황 시 이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선진국과 비

교하여 비교적 취약하며 실제 재취업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특히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직업군인은 계급정년의 조기도래로 인해 비교적 이

른 나이에 제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제대 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계를 위해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현실은 취업

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나마 일부는 군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계속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나머지 대부분의 전역

군인은 단순 노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생계 곤란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최근 일부 시민들은 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일부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 현상과 제대군인들의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이후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그 결과 일반인들의 군에 대한 편견은 물론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역군인을 지원하는 기관은 국방부와 각 군,군인공제회,

국가보훈처,재향군인회,병무청 등이 있으며,이들 기관들에서는 생활복지,

공제형 재산형성과 주택지원 사업,직업보도와 의료보호,그리고 문화․체

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지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국가 보훈예산의

약 80%가 유공자나 상이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전역

군인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는 매우 열악하다.특히 전역군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참전 군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 복무자를 위

한 혜택은 미미한 취업알선에 그치고 있으며,일부 수요자에 대해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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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장기복무자 들에게 가장 시급한 직업훈련 및 재취

업지원을 위한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 취업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이

국가적 도움 없이 사회에서 재취업을 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현역에 복무하는 기간뿐만 아니

라 전역 후 생애 전반에 걸쳐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그 이유는 국가

안보에 있어 무한책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직무 특성상 사회의 여타의 직

업과는 달리 전업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지원은

전역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 재취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시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의 필요성

전역군인의 생활상은 현역군인의 미래를 반영하므로 군 사기와 직결되

는 사항이다.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은 현역복무의 연장선

상에서,국가안보의 측면에서,경제․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현역의 복지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

원에 대한 정당성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젊은 나이,그것도 가장 많은 생활

비가 소요되는 시점에서 전역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군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므로,별도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즉,전역군인의 취업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5년간 중·장기 복무 전역군인은 평균적으로 매년 5,500

여명이며,그중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3,447명,5년 이상 10년 미

만 복무 후 제대하는 중기복무 전역군인은 1,993명이다.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군인의 연령은 40세 이상자가 89.5%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목할 점은 제대군인의 주 연령대가 사회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

는 40∼50대라는 점이다.[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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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중·장기 제대군인 현황

구 분 평 균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5,430 5,416 5,034 5,331 5,414 5,959

장기복무제대군인 3,447 3,164 2,820 3,411 3,611 4,230

중기복무제대군인 1,983 2,252 2,214 1,920 1,803 1,729

자 료 :국가보훈처,2010.

[표 2-2]우리나라 제대군인 전역 평균 연령

구 분 소령 /상사 중 령 대령 /원사 준 장 소 장

연 령 43-44 46-50 52-55 56 58

자료 :국방부,2009.12.31.

[표 2-3]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군인 연령분포

구 분 합 계 40세미만 40-50세 51-55세 56세이상

비율(%) 100 10.5 30.1 19.7 39.7

자료 :국가보훈처,2008.2.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역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총 10,136명으로 이

중 4,885명이 취업되어 평균 48.1%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현재 전역

군인의 실업률은 국민 평균 4.3%의 10배 이상으로,8)이는 유용한 인력자

원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

한 우리나라는 대단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대부분의 장기복무 전

역군인들은 군 복무 시 숙련된 관리능력 및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관이 확

립된 양질의 인적 자원이므로 민간산업체의 적소에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그로 인해 얻어지는 국민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8)육군본부(2008),『제대군인 삶의 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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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전역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나

아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물론 자의로 선택한 직업이라는 점에

서는 군인과 민간이 동일한데 군인만 퇴직 후 배려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이는 군의 조기정년 등 군 인사 특성상의 문제를 무

시하는 시각이라고 보여 진다.결국 군은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황에서

민족 생존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지원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그

세부사항은 아래 항목에 기술한다.

1. 국가 및 사회의 안보지킴이 역할 부여

군인은 규범적 의식이 강하고,도덕적 규범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로의 복귀 시 사회 안정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회체계 내에서 갖가지 지위를 차지하고 그러한 지위들에 적합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예전 60～

70년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력을 군에서 다수 배출한 경험에 의

해 사회 및 국가적으로 인적자원 활용으로 사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세부적인 활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예비역들이 군 복무를 통해 얻은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서부터 각종 국제대회 등의 국가 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활동과 재난 및 재해구호,환경보존 및 감시,청소년선도 및

방범,사회 복지시설 및 군 장병위문 등에 적극 활용한다면 직업군인에 대

한 위상 제고와 제 2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다.9)

둘째,예비역들의 일차적인 임무로 불순세력이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손

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

안을 조직적으로 제시하여 화해협력의 시대가 선도할 수 있는 안보 공감

대를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있으며,안보 공감대를 훼손하는 불건전한 비정

9)이남실(2003),「제대군인 취업향상 방안」,『한국군사』 16호,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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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구단체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통해서 건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용기와 인내를 갖고 있는 예비역은 시민단체의 회원으로도

봉사하면서 현장에서 안보태세의 이완을 경고하고 소수의 급진세력이 국

가의 안보정책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10)

셋째,전역군인의 사회 정착지원은 국방의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

서도 매우 중요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전역군인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여론주도 층으로 또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또한 전역

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으로 군 직업에 대한 매력과 제대 후 생활안정을 통

한 현역의 사기앙양과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2.전역군인 지원을 통한 군 인력수급 활성화

우리 군은 엄정한 정치중립과 전문성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피라미드 구조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우수한 국방인력이 전역한다.따라

서 이러한 전역군인들의 재취업 지원이 활성화 된다면 직업군인으로서의

인력수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즉,전환기 국민의 요구와 21세

기 최첨단 정보화 군을 추구하는 안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직업군인제도

는 필연적으로 지향해야 할 군의 정책방향이며,직업군인제도 정착은 군

직업의 메리트(Merit)를 증가시켜 우수자원의 확보는 물론 군 전투력 증강

에 크게 기여함으로 직업군인의 직업보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제 3절 외국의 전역군인 지원제도

1.외국의 전역군인 지원제도의 특성

전역군인 지원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어느 국가

이든지 자국민의 영토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10)한광덕(2001),『안보관 확립을 위한 예비역의 역할』,『한국군사』 12호,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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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전역군인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각국별 전역군인 지원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미 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전역군인 지원제도를 갖고 있

는 나라로서,미국의 전역군인 지원의 시초는 1636년 제정된 최초의 식민

지법에서 “누구든지 전역군인으로서 전장에 나가 불구가 되어 돌아왔을

때는 당국에 의해 그의 일생동안 적절히 보살핌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사항이다.12)

미국의 보훈제도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제대군인 및 그 유족

을 지원함으로써 시작되었고,1,2차 세계대전,한국전쟁,월남전쟁,걸프전

쟁,이라크 전쟁,레바논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전쟁에 참전한 전역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실시함으로

써 현역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는 물론 범국민적 연

대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능력개발 교육 관련 제도로는 현역군인에 대한 자발적 교육 프

로그램과 육군 계속교육제도,국방부교육지원 등이 있으며,군 경력 및 교

육 인증제를 통해 전역군인의 사회정착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군 복무

중 습득한 학습과 경험이 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기관 교육지원단은 군 복무 기간 중에도 군인들이 지속적

으로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전역 후에도 민간 사회에서

무리 없이 적응 할 수 있도록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사업을 지원한다.자

격증 획득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COOL

(CredentialingOpportunitiesOn­Line)은 군 복무 중 본인의 군사 주 특기

와 연관이 있는 민간부문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

보 및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

11)홍선이 외(2009),『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 비교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pp.43-186요약

12)고휘주 외(1995),『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보훈연수원,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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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준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역군인이 예전 직장으로의 복직을 희망할 때

복직권을 부여하고,재취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으며,공무원 공개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전역군인에게 부여하는 등 각종 취업지원제

도를 운용하여 현역과 예비역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지원한다.

2)독 일

독일의 경우에는 2009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전직지원에 관한 주요 법령인

“군인생활보장법”과 “전직지원시행령”등을 기준으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돕고 있다.독일은 이들 법령에 근거하여 전역군인지원 관련 업무는

모두 국방부에서 담당한다.국방부 산하 연방군 전직지원실은 독일의 전역

군인 취업지원 정책의 주요 실무기관이다.연방군 전직지원실은 군인생활보

장법에 근거하여 군인에 대한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전

직지원실의 모든 교육지원은 각 군인과의 개별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의 참가는 해당 군인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또한 독일 10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연방군전

문학교에서는 학력보충을 위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제 2의 학교 졸

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복무기간 중 일반대학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연방군대학에 입교하여 각종 전공과목을 이수 및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93년부터 “민간직업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부사관 경력과정에 새로이 도입된 군 특기교육으로 군 업무와

연관된 교육을 받으며,민간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군의 입장

에서는 전문기술자를 양성해 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군 당사

자는 전문기술을 획득할 수 있어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취업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우선 민간 기업으로

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국방부는 주요 경제단체와 총괄협정을 체

결하여 전역 예정인 장기복무군인에게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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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미리 경험하고,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고 있다.

독일은 면밀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

며,이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독일의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률은 90%

에 이르고 있다.

3)프랑스

프랑스의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훈은 1817년 프랑스와 독일전쟁에서 발

생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그 후 1,2차 세

계대전을 겪게 된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상이자와 전쟁고아 등

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보훈제도가

마련되었다.2005년 3월 24일 최종 개정된 “군인지위규정 관련법 2005-270

호”에 따르면 군인 본인이 희망하고 군 당국의 승인 시에 취업을 위한 직

업능력 평가 및 진로 오리엔테이션과 복무 경력자의 직업교육 혹은 취업

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이에 따른 전직지원 휴가 및 보수에 대한 전반적

인 지원내용이 수록되어 있다.프랑스는 2009년 3월 이전에는 육 ·해 ·

공군에 따라 각기 다른 전역군인지원에 실시되었으나 보다 일원화되고 효

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2009년 3월 26일부터 분산된 제도를 통합하여 새로

운 전직지원 조직이 출범하였다.

프랑스는 군 복무기간의 삼분의 일을 교육에 할당하고 있을 만큼 군인

들의 능력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복무기간 중 교육내용은 장교

의 경우 첨단기술교육 자격증,인적자원 관리,경영,학위 과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부사관은 자격증 취득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군복무 중 자

격증 취득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자격증 취득을 못하면 강제 전역을

시키고 있다.취업지원에 있어서는 정부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

으로 전역군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간부 전직지원을 위해서는 장교

/부사관 전직협회(ARCO13))를 운영하여 계급·연령·취업희망 직종별 전직

13)ARCO(AssociationpourlaReconversionCiviledesOfficersetdessous-officers)는 1972년 20

여개의 퇴역군인 협회들의 연맹으로 전역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의 전직지원을 위하여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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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고 있다.ARCO에서는 개인별 상담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개인의 직업능력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을 한다.ARCO의 연간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약 150만 유로(약 26억

원)수준이다.이러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역군인의 취업활동과 전직지원

세미나(연간 500여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4)일 본

일본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어느 특정한 한 기관에 의해서 총괄적

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청 및 후생성 등의 관련 부서에서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하에 실시되고 있다.일본의 자위대는 퇴직

예정 대원에 대한 취직지원 업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퇴

직 예정 대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꾀하고,대원이 재직 중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원의 사기를 고양시켜 정예화된 부대를 결

성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대원의 우수한 자원을 원활하게 모집하는데 있

다.”14)일본은 2000년 6월 3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2000년 8월 6일 참

의원 외교 및 방위위원회에서 자위관의 재취업지원에 관한 총체적인 법률

을 개정하였다.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 모병제로서 우수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전역 후

취직이 보장되도록 힘쓰고 있다.일반적으로 자위대원의 전직지원은 전역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되는데 전역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 설계훈련

(GreenProgram)을 실시하고,전역 2∼3년 전에는 업무관리교육,기능훈

련,통신교육 등 맞춤식 직업교육을 실시한다.전역 1년 전에는 방면대 원

호업무과와 지방협력본부의 취직지원을 통해 구인정보제공,구인·구직 매

칭을 통해 전직을 준비하고,전역 당해 연도에는 취직을 결정한다.

자위대는 퇴직 자위관이 조직적,체계적인 재취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통

해 사회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정년제 대

원이 되면 각 정년연령에 따라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전역 후 기간에 무

14)일본 전역군인지원에 관한 법령 중 방인2제1456호,2000.8월 개정 이후 2010년 현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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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게 1회의 취직 알선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자위대의 전역군인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실시

하는 일본은 방위성 인사교육국에서만 매년 27억 엔을 예산으로 책정 할

정도로 강력하게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5)영 국

영국은 전쟁의 역사가 길어 많은 법률이 있으며,관련조직으로는 국방부

내에 제대군인청이 제대군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정보,도움,조언을 제공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영국의 전역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는 군 계

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역군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영국은 전역 6개

월 이내에 9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취업분야는 IT,보안,건축,관

리,물류,항공,경찰관,소방관,교도관 등 다양하다.15)

CTP(CareerTransitionPartnership)는 영국의 대표적인 전직지원 서비

스라고 할 수 있다.영국 국방부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역군인들로 하여

금 취업,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RightManagement社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다.CTP가 제공하는 지원분야는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군 전역 2년 전부터 전역 후 2년까지 지원을 보장하

고 있다.CTP는 전역군인의 재취업 당시에 필요한 능력을 지원하는데 그

치지 않고,민간 생활로 복귀 후 생애 전반에 필요한 지식을 재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운

영되며,전역군인들은 이와 같은 온라인 일자리 정보를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일자리 정보 데이터베이스(RightJob)을 통해 지

원 받을 수 있다.

2.외국의 전역군인 지원제도의 시사점

15)육군본부 내부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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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독일,프랑스,일본,영국의 전역군인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국가 별로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들 국가는 공통

적으로 전역군인의 전역 후 사회로의 편입과 삶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 국

가가 책임감을 갖고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민간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취업 전문성을 보유하기 위한 능력개발을

위해 군 복무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은 우리

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외국의 전역군인 취업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다양하겠으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16)

첫째,전역군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다.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해외 국가들은 적어도 전역 2∼3년 전부터 전직 설계를 시

작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전직예정자에

대한 직업교육이 현장 실습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민간 직무와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우리의 직업보도교육도 인턴십 등의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한 직업

교육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 강화이다.선진국 여러 나

라에서는 군 복무 중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전역 후 재취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시 민간 기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동시에 편성하여 운영하고,자격증

취득의 의무화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셋째,군 교육 및 경력의 인증 지원이다.전역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군에서의 교육과 경력이 민간 기업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

요하다.독일에서는 군 경력과 교육을 군과의 협약을 통해 상공회의소의

검증 과정을 거쳐 민간 자격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미국

역시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전역군인의 군 경력 및 교육을 사회에서 인정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미군이 발급하는 군 경력 및 교육증명서는 정

부의 공식 인증 문서로 통용된다.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군

16)홍선이 외(2009),전게서,pp.187∼193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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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경력의 인증을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과 함께 개인별 관련사항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전직지원에 대한 상담지원 기능의 강화이다.상담은 전직 지원을

위한 첫 단추로서 매우 중요한 지원 장치이다.독일의 경우는 상담을 받지

않으면 교육지원비용 등 여러 형태의 전직지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상담

을 중요한 전직 지원의 기본 절차로 간주하고 있다.우리 군은 현재 취업

지원을 위한 개별상담 기능이 미흡한 실정인데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한 군인들에게 상담 지원이 꼭 필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전직 지원 단계에서 상담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째,전역군인의 취업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독일의 경우 주

요 경제단체와의 총괄협정을 체결하여 전역 예정 군인에게 직업교육과 현

장 실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세계를 미리 경험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전역군인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공무원 할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역군인이 군

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으며,공무원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전역군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연방계약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군 관련 사업의

계약자는 제대군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채용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프랑스도 공공기관으로의 전역군인을 1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역군인의 의무고용률이 3∼8%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으로,우리나라도 공무원 할당 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산·군 협력 등으로 기업과의 약정을 체결하여 전역군인의

일자리 확보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취업지원이다.외국의 전역군인 취업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전역군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취업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근무연한,보유역량,계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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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전역군인 지원제도 및 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보

다 훨씬 우수하다.즉,국가에 봉사하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 전역군인에

게 또 다른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이러한 각국의 전

역군인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제거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

운 전역군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그 일부분으로서 취업지원체계를

확고히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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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 현황과 실태진단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평생직장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누구나 원하고 바랄 것이다.하지만 군대 조직은 임무 특성상

피라미드 형식의 지휘체계를 요구하므로 진급이 누락되거나 근속정년,연

령정년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회로의 재진출이 요구되

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사회로 재진입하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군

조직 임무수행으로 인해 사회로의 적응성이 매우 떨어지고 전문지식도 없

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따라서 전역군인은 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

성 부족과 35～50세 초반에 전역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재취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국방부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직

업군인이 연간 약 3,32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역 후 취업률은 약 24.3%

로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이러한 자료는 장기복무 전역군인 중에서

소수만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남은 인원들은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

능성이 크다는 근거이다.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일종의 반복화로 인하

여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전역군인을 채용해야 할 기업체에서는 몇몇 방위 산업체를 제외하고는

전역군인 지원업무에서의 역할분담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대군인 지

원은 정부나 공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러나 정작 정부나 공기업 역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재취업 소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체에서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을 채용하는 것을 매우 꺼리

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사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고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또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높은 연령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7)국방부b(2009),『국방저널』2월호,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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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 현황

1.취업지원 법률체계

국가 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때부터 전역군인에 대한 보상․

보호 임무를 맡고 있으나 1970년대까지는 시급한 애국지사․상이군경 지

원업무에 치중하여 전역군인 지원업무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1980년대

초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전역군인 중에서도 사회

정착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층 즉,2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부사관을 대상으로 취업보호,자녀교육보호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

였고,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과 함께 전역군인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여러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긴요한

전역군인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1990년도에 제대군인지원과가

신설되어 전역군인 지원업무의 토대가 마련되었고,다음해인 1991년에 국

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1.12.27)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취업의

경우 종전 2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부사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부사관 및 장교로 확대하였으며,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

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6.25전쟁 및 월남 참전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처음으

로 실시되었다.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 5482호)을 제정

하여 1998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1998년 8월 21일 시행령(대통령령 제

15870호)에 의해 장기 복무 제대군인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라고 정의하며 전역군인에 대

한 법률적 지원 기반을 구축 발전해 왔다.가장 최근에 장기복무 지원에

관한 법령은 2008년 3월 28일 개정된(법률 제 9080호)“대한민국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비교적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상기 발전과정에 따라 전역군인 지원법은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

해 제정된 법으로 취업보호,직업훈련,교육․의료보호,대부지원 등을 실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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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직제법은 일부 전역군인들에 대한 의료 및 사회정

착을 위한 교육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재향군인회법은 전역군인

들의 예비역단체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과 재향군인회를 통한 전역군

인 지원 사업을 위한 법률이다.

또한 국방부 소속기관 직제법에서 군 복지정책 분야의 언급이 있으며,

「군인사법」에는 20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연금지급과 전역군인들에 대

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과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인연금법」에는 연금급여의 지급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상기사항처럼 지원 법제는 국가보훈처,국방부,병무청,노동부 등에

분산되어 있고,전역군인을 지원하는 관련법 또한 부처별 개별법으로 제정

되어 있다.이와 같이 전역군인 지원관련법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입법화

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관

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따라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혼란을 초래하고,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2.취업지원 관련 기구

전역군인의 재취업지원 관련사항은 <그림 3-1>과 같이 크게 취업지원

과 취업지원의 소양을 갖추는 교육훈련으로 구분 할 수가 있다.

<그림 3-1>취업지원활동의 구성요소

취업지원활동
(구.직 업 보 도)

취 업 지 원 교 육 훈 련

정 보 제 공
취 업 추 천
취 업 홍 보

사 회 정 보,사 회 적 응
창 업 지 원,전 문 직 무 능 력

전 문 자 격

자료 :국방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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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업지원은 취업을 원하는 전역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재취

업 희망자를 선발기관 및 기업체에 연결해 주는 재취업 추천과 재취업 희

망자와 채용기관을 알리는 홍보활동으로 구분되며,재취업 교육훈련은 전

역군인에게 창업관련 정보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창업지원,사회직무능력

을 향상시켜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직무능력 교육과 전문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지원하는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역군인 지원관련 조직 및 기능은 전역군

인 지원법과 같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전역군인 지원의

주무 행정부서는 국가보훈처이며,국방부,비상기획위원회,재향군인회,노

동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우리나라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기능

관련 부서 관련 업무

군 관련 취업 직위
공공
기관

민간
업체비 상

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복 지
근무단

용 역
연구관

국 방 부

․직업보도정책

및개발

․취업추천/선발

․위탁교육훈련

▲ ● ● ●

각 군본부
․취업추천/선발

․직업교육훈련
▲ ▲ ● ● ● ▲

국가보훈처

․취업보도

․고용명령

․직업교육훈련

▲ ▲

비상기획

위 원 회
․취업선발/추천 ●

재향군인회 ․취업추천/선발 ▲

●: 선 발 ▲:추 천

자료 :육군본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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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전역군인 지원의 주무부서이나 예산의 배분과 관련하여

80%이상이 한국전쟁 참전자 및 참전 보훈가족 지원과 기타 참전군인 위주

의 제한적인 업무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사회정착

을 위한 각종지원 사업은 전역군인 지원 협의회 운영,전역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실시,전역군인 인적자료 관리 등 체계개선,전역군인 지원 및 보호활동

(취업․대부지원,교육․의료보호)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18)하

지만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전역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지원

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취업지원관련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모든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 연령의 3년 연장내용

둘째,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제한적 지원으로 채용의무 및 고용명령

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사기업체 및 단체에 한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공사업체에 고용인원 3～8% 범위 내에서 고용명령이 가능하

고 취업추천 대상은 전역 후 3년 이내 자이며 본인 신체장애 시 자녀 중

1인 취업을 보호해 주는 내용 또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을 제외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의무고용 비율의

32%이하로서 미흡한 실정이다.19)

셋째,취업된 전역군인에 대한 군복무 경력을 초봉에 합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인정이 필요하다.

넷째,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사회적응교육 및 공공직업․사내 직업훈련

실시가 요망된다.

한편 보훈처의 전역군인 취업지원 조직의 주요 업무내용은 [표 3-2]와

같다.

18)김진욱외 1명(2002),｢제대군인 사회정착촉진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 :제대군인지원

정책원,p.47

19)국가보훈처 공개자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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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국가보훈처 전직지원 조직의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 취업추진 및 지원

․제대군인 상담,진로지도

․사회적응교육,취·창업교육 총괄 조정

제대군인지원과
․제대군인 및 자녀 교육보호 총괄

․제대군인 의료보호,대부/주택지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진로상담,적성검사,취·창업지원,워크샾,온라인취업시스템

운영,홍보,전직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경력 컨설팅 등

국방부,2009,「제대군인 취업지원 조정안」,제대군인지원처.

2)국 방 부

국가기관 업무분장 상 국방부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또한 국가보훈처

와의 업무중복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전역군인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제한된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구는 국방부본부와 각 군 본부 및 군사문

제연구원의 국방취업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국방부 내에서 전역군인

지원에 관한 업무는 동원국의 예비군 지휘관 선발과 인사복지실의 전직지

원 정책과와 예비역정책과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군인 취업률 제고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1997년 초 예비역 지원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내에 “국방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방부 직업보

도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국방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은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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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국방취업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국방취업지원센터

(단장 1)

취업발전부

(4명)

취업지원부

(4명)

취업교육부

(5명)

․총괄기획,홍보

․구인처 개발

․취업관련 행사

․취업정보 제공

․취업추천,상담

․취업전산망 운영

․교육계획 수립,시행

․교육정보 제공

․직업보도 교육

자료 :국방취업지원센터,2010.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는 1998년 9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국방취업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각종 취업정보 자료의 DB화를 통해 다

양한 취업정보를 구직 희망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20)또한 육군에서도

‘육군취업센터’를 2010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한 취

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21)

“국방취업전산망”이 제공하는 각종내용은 구직과 신규채용에 대한 정보

는 물론 시간제 근무 및 구직자 현황까지 다양하다.특히 대기업과 그룹

계열사에 대한 소개,기업안내,채용 컨설팅,업체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

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총체적으로 전역장병 개개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는 물론,장기간 군

20)국방취업센터 도메인 네임은 MND Job(MinistryofNationalDefenseJob-SeekingSupport

Center)으로서 인터넷으로 국방취업전산망에 접속하려면 http://www.mndjob.or.kr.

21)육군취업센터 http://www.arm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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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훈련된 우수인력의 재활용 측면에서 국가인력 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의 사기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연간 지원예

산에 비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독립된 지원센터로 전환이 요

구된다.

3)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전역군인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

로서 각 시도에 향군직업안내소를 설치하여 취업알선을 주선하고 있다.취

업방법은 구직자가 구직표(희망직종,급여조건,경력·특기,근무희망지 등)

를 작성하여 향군 각․시도 지회에 구직신청을 하면 구인처의 요구조건을

고려 취업을 알선하는데 취업알선,직업훈련 추천 등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3.취업지원 교육

10년 이상 장기간 군에서 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경우 장기간의

일반사회와 단절된 생활에서 오는 정보와 사회경험의 부족,사회직업과의

상호 호환성의 부재 등으로 사회로 직업 전환 시 전문성 및 경험의 부족

과 취업 적령기를 놓쳐 전역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

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22)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직업교육은 교육주체에 따라 크게 군내교육과 군외

교육 2가지로 구분된다.그 외에도 직업교육은 교육체계,교육목적,교육방

법,교육분야,교육대상,교육투자 형태,직업훈련기관 지정형태,교육기간,

교육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군 관련 직업교육

훈련의 분류 및 유형은 [표 3-3]과 같다.또한 전역 후 재취업 준비 정도

22)직업보도교육(職業輔導敎育):전역후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과 연계된 전문성 향

상을 목적으로 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2009-2010전역간부 안내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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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3-4]와 같다.

[표 3-3]직업교육훈련의 분류 및 유형

구 분 직업 교육 유형

교육체계별 ․ 군내 교육훈련,군외 교육훈련

교육주체별 ․ 자체교육훈련,위탁교육훈련

교육목적별
․ 전문자격교육과정,직무전문교육과정,사회적응교육과정

․ 자기개발교육과정,창업지원교육과정,학위교육과정

교육방법별 ․ 집체교육,현장훈련,협동훈련,원격통신교육

교육분야별 ․ 일반훈련,특수훈련

교육대상별 ․ 장교,준사관,부사관

교육투자형태별 ․ 공 교육기관,사설 교육기관

훈련기관형태별 ․ 공공 직업훈련,인정 직업훈련,사업내 훈련

교육기간별 ․ 단기훈련,장기훈련,수시훈련

교육시기별 ․ 전역전 교육,전역후 교육

자료 :국방부 공개자료,2008.

[표 3-4]전역 후 재취업 준비정도

구 분 계 무응답
잘되어

있 음

비교적

되어있음

그 저

그렇다

별준비

없 음

전혀준비

없 음

비율(%) 100 0.5 2.4 15.4 26.9 34.6 20.2

자료 :육군본부 공개자료,2008.

상기의 전역 후 재취업 준비정도를 살펴보면 54.8%가 별다른 준비를 하

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 까지 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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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가 재취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그리고

전역군인의 53%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나

장기간 현역 근무 시에는 공조주의적 사고에 젖어 전역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전역 전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과 사회 적응훈련이 필요하며 군 복

무기간 중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반증한다.

1)교육훈련을 위한 취업지원 법규

우리 군에서는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및 「제대군인지원법」

에 근거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전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인사관리의 모법인 「군인사법」에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군인사

법 시행령과 직업보도업무규정에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직업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군 취업지원 관련법규는 [표 3-5]

와 같다.

장기복무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근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20년 미만 근무 후 전역하는 전역군인은 5∼8개월의 직업훈련기간을 부여

하고,20년 이상 근무 후 전역하는 전역군인은 9∼12개월의 직업훈련기간

을 부여하고 있다.20년 이상 근무한 전역군인은 직업훈련 후 사회적응기

간을 6개월을 더 부여함으로써 재취업을 위한 추가 배려를 하고 있다.직

업훈련과정은 직업교육훈련의 분류 및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지만

이러한 직업훈련은 대부분 군내에서의 신분과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않

고,일률적으로 사회직업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훈련은 교육과정에 따라 연 2～4회에 걸쳐 시행하고,20년 이상 근

무자의 경우 제대 일정이 월 단위로 결정됨에 따라 사설 전문학원의 경우

는 매월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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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관 련 조 항 주 요 내 용

군

인사법
취업지원교육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지원교육 실시

군

인사법

시행령

취업지원교육대상 10년 이상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

취업지원교육기간 전역 전 1년 이내의 범위

취업지원교육구분

-군내교육 -군외 학원 위탁교육

-공공직업훈련 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 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 위탁교육 -창업연수 교육

취업지원교육시행 취업지원 교육 관련 업무를 산하단체에서 대행 가능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업무

규정

직업훈련과정/목표

-군내 직업훈련과정 :기능사 자격 및 전문자격

-위탁 직업훈련과정

․정부고용촉진 직업훈련과정 :기능사 자격

․일반업체 사업내 직업훈련과정 :기능사 자격

․사설 전문학원:전문자격

직업훈련대상 선발

교육 과정

대 상 선 발

20년 미만

복무자
20년 이상 복무자

군내직업훈련과정 ○ ○

고용촉진과정 ○ ○

사업내직업훈련과정 ○ ○

사설전문학원과정 - ○

직업훈련 기간

구 분
20년 미만

복무자
20년 이상 복무자

직업훈련 기간 5∼8개월
9∼12개월

사회적응 기간 -

직업훈련계획시행
군내 교육

고용촉진사업내

훈 련
사설 전문학원

연 2회 연 2-4회 매 월

[표 3-5]군 취업지원 관련 법규

자료 :국방부 공개자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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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업지원 교육과정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과정은 주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전문

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과 노동부와 협의하여 노동부 주관 전문교

육기관에 사회 유망 직종분야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그 교육과정을

확대 해나가고 있다.

군 직업교육은 정보처리․디자인 개발 자격습득 등 기능 및 일반 사무

기능 위주의 자격증 습득과정과 소자본을 가지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교

육과정,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국방

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은 3개월 이내의 짧은 교육기간이 주

를 이루고 있다.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후 짧은 교육으로 재취업에 성공하

기는 어렵다.

그리고 [표 3-6]과 같이 현재 전역하는 인원의 60%정도만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은 취업교육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취업교육과정 자체의

인지도 부족,부대여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6]최근 5년간 제대인원의 취업지원교육 이수현황과 취업률

구 분 평 균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제대 인원 2,847 1980 3,012 3,650 2,671 2,926

교 육

이 수

인원(명) 1,709 836 2,257 1,613 1,736 2,101

비율(%) 60.3 42.2 74.9 44.2 64.9 71.8

교 육

이수후

취 업

인원(명) 812 749 646 1,093 748 826

비율(%) 47.5 89.5 28.6 66.7 43.1 39.3

자 료 :국방부,2009.3.

또한 취업교육 과정을 이수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한 경우가 절반 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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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은 취업교육 과정 선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

이수와 취업률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점차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호

전되어 개인에게는 자신감 부여와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 향상으로 이어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선택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분

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취업교육과정을 전역군인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또 취업지원 교육기관 중 정부기관․단체의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교육훈련의 신뢰성 및 재취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과 일부 민간단체 기관의 사회실업자와 함께 편성이 되어 전

역군인들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경우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따

라서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노동부와 협조하여 능력 있

는 전문사설학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또한 직업교육을 위한 선정 시 군

내 신분과 연령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예를 들면 비교

적 연령이 많은 층은 자영업을 원하고 있고,젊은 층은 사회기업에 취직하

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위에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23)

첫째,장기복무 전역군인의 대부분이 산업사회에 적합한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어 이들의 재훈련이 장기간 소요되는 데 비해 그 동안 군의 취업

지원교육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즉,노동부 기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 1～2년인데 반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군은 6개월 이내

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취업에 필요한 전문능력의 습득이 제한

된다는 점과 연중 교육기회도 제한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둘째,직업군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미흡하여 교육과 취

업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연령이 40～50세 전후로서 연령상으로나 신분상으로 공직자

출신으로선 재취업하기 곤란한 기술자격 위주의 취업지원 교육과정에 치

23)육군본부(2009),『제대군인취업지원 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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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함으로써 취업과 연계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또한 직업군인의 적성,

경력,자질,능력,신분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미흡하여 교육동기 유발

이 어려웠다.

셋째,취업지원교육과 인사관리의 연계가 미흡하여 취업교육을 받을 기

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외국군의 경우 전역 1～2년

전에는 취업이 용이한 연고지 지역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전역 전 충분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직

업훈련교육은 실질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을 산정하지 않아 지

휘부담의 가중에 따른 취업지원 교육의 단축 및 폐지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취업지원 교육을 군생활간 업무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전역예정자

들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다.군 복무 간 진급이나 보직관리 시 군 업무

에 적응 할 수 있고 사회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을 구비 시에 인사에 반영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다섯째,직업군인 자신의 직업보도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실질적인 직

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보다는 전역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교육 참여 열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3)취업지원 교육관련 교육비

2010년도 국방예산중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보도교

육 및 여비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예산은 약 47억원으로24)비율은 매우 낮

으며,개인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 교육비는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교육과

정의 사설학원에 따라 차별화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시 현실성이 결여되

어 실질적으로 학원수강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7]과 같이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직업보도 교육비 지원금액은 130

만원이나 실제 교육소요 경비는 현재보다 훨씬 물가가 낮은 2007년을 기

준으로 분석하여도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8]

24)국방부 공개자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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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취업지원 교육비 지원(2010년)

구 분 2009 2010

금 액 120만원 130만원

자 료 :국방취업지원센터,전역장병을 위한 국방취업가이드,2010.3.

[표 3-8]다수 희망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구 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판매관리사 자산관리사 손해사정인

월 수강료(원) 150,000 150,000 150,000 175,000 160,000

교 재 비(원) 150,000 170,000 120,000 150,000 140,000

소요 기간 6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

교 통 비 월 100,000

총 소요비용 1,650,000 1,670,000 1,620,000 3,450,000 3,260,000

자 료 :최상민,『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2007.

전문사설학원 위탁과정지원은 군의 지원 하에 전문적인 직업상담사나

컨설턴트에 의한 충분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아서 직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 군 취업지원교육은 특별한 지원 없이 개인의 선호도나 선배 또는 지

인의 조언을 받아서 선택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된 체 선택하므로 교육의

질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현실이다.이에 비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

역 3년 전에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또는

교육 개시전은 물론 과정 중에도 중간점검과 상담을 통해 지도하고 점검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이 없어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칠 수 있다.

취업지원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방부는 예

산부처와 실업자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국가의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교육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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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역군인의 취업실태

전역군인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을 해결할 수 있는 재취업이다.하지만 사회진출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전

역 당시의 연령대는 기업체로 하여금 더욱 거부감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안과 일부 국민들의 군 출신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은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 직업군인중 10년 이상 복무자의 취업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며,그나마 대부분이 비상계획관,군무원,예비군지휘관 등 국방 관

련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기업체나 사회로의 진출이 얼마

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표 3-9]

[표 3-9]연도별 취업률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연 령 48.5 54.5 54,4 50,8 34.2

자료 :국민건강관리공단 DB자료,2009.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일반

적 취업추천 인원이 군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직위에 훨씬 못 미치는 것

뿐 만 아니라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경비업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의 취업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재취업이 군 관련 직종과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업분야에 전역

군인의 74%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 실제 군 관련 직위에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장기복무자의 취업직위를 군내에서 확보하여 취업

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25)

25)육군본부(2008),『제대군인 취업지원 분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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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에서 보면 전역군인의 복무기간과 취업률과는 상당한 인과관

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대체적으로 군복무기간과 실업률은

정비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이는 군 복무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와의

격리된 생활의 극복 제한과 연령에 따른 기업체의 채용 제한에서 오는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표 3-10]최근 5년 평균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계급별 취업실태

구 분 계 장군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준사관 부사관

계 50.5 53.2 55.9 57.7 74.0 57.4 36.3 36.0

장기

복무

소계 48.8 53.2 55.9 57.7 74.0 60.1 36.3 32.3

20년 이상 47.5 53.2 55.8 57.5 72.6 28.6 37.2 31.0

10∼20년 51.0 - 56.0 64.1 77.1 60.2 28.9 35.1

자 료 :국민건강관리공단,2009.9.30.

계급별 전역자의 취업현황은 사회 직업과의 호환성이 있는 특정병과 출

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이는 취업에 가장 큰 애로를 갖고 있는

전투병과 출신들에게 취업의 제한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따라서 전투병

과 출신위주의 재취업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신분별로 재취업

측면에서 보면 복무연한이 짧은 소령과 대위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사회직장의 채용연령

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부사관과 준사관의 취업률이 낮

은 것은 그들은 대부분 정년이 55세 이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어 재취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있다

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제대군인의 재취업지원은 연령․신분․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별로 재취업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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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군인의 재취업은 대부분 군 관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국가의 주무부서인 국가보훈처의 활동이 매우 미흡하며,

전문성 결여와 더불어 제대군인의 70%이상이 40세 이상으로 연령이 재취

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6)또한 군 경험의 사회 호환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제 2절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 실태진단

앞에서 살펴본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보장 실태를 토대로 Gilbert&

Specht모형에 입각한 각 분야별 실태 진단은 다음과 같다.각 분야는 할

당영역(취업지원 대상),급여영역(취업지원 제도),재정영역(예산),전달체

계영역(지원조직 및 체제)4가지로 구분하였다.

1.할당영역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군인들과 10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가진

전역군인들이 동일한 취업지원을 받고 있다.심지어는 위탁교육기관을 통

하여 사회에서 은퇴한 인원들과 함께 재취업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이

러한 현상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즉,복무 10년 미만의 장교 ·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취업확률이

크다.그리고 사회에서 은퇴한 인원들은 취업에 대한 열망이 다소 적을 수

있다.따라서 사회적응성이 낮으며,취업의 필요성은 극대화되는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은 전자의 둘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지원을 받는다면 상대적

으로 취업에서의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은 여타의 재취업 인원들과는 구분된 지원을 받아야 한다.사회

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고 직업에 대한 분야를 모두 바꿔야 하는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에게 이러한 취업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26)육군본부(2008),전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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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영역

1)취업지원 관련 법률체계 정비

전역군인을 지원하는 법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

관부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

고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 재취업의 책

임을 기업체에게 강요하는 법적 지원체계를 고수함으로써 기업은 장기복

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취업 향상의 효과성

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2)취업지원교육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무엇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지만,현재 우리 군에서의 능력

개발교육은 군사.직무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취업전문성 개발을 제한하

고 있으며,그나마 ’09년 133개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된

579개 직무향상교육과정 중 419개 과정이 1주 이하의 단기교육이었고,9

주 이상은 불과 35개로 직무교육이 취업을 위한 전문성 확보로 연계되

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더군다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과

정에 장기복무자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으며,군내 학교교육은 군사,직무

과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27)

현행 직업보도교육은 개인의 요구나 필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선택이

어렵고,전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기에 부족한 시기인 전역 전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또한 임무수행 위주의 군 복무로 전직준비를 군 기

강의 저해요소로 간주하는 분위기에서 군 복무 시 전역 후 진로목표에 대

한 설계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역 후 진로설계와 준비에 대한 현

실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이런 상황에서 직업보도교육에 참가한다

27)육군본부(2009),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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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취업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직업보도교육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전역군인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군복무 중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군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

서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3)취업대상 기관 및 직위 부족

현재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민간 기

업들의 부재가 심각하다.취업연령의 감소와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만을 선

호하는 민간 기업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적응성이 저조한 장기복무 전역

군인을 채용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특히 제대군인들은 취업연령이 높

고,일반인에 비해 취업경쟁력이 부족해 민간기업체 취업의 한계성을 안고

있어 군내 직위 및 군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직위 일자리가

부족하여 군 관련 취업률을 보면 5.7%에 불과하다.[표 3-11]그리고 실제

이러한 민간 기업들은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의 재취업을 국가와 공기업이

전담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해소

가 필수적이며,장기복무 전역군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직위가 다량 개발되어야 한다.

[표 3-11]제대군인 근무 직종 현황

구 분
사무

관리직
영업직

기술

전문직
군 관련직

보안

경비직

단순

기능직

비율(%) 45.6 23.1 17 5.7 5.4 3.2

자료 :육군본부,2009.

군 복무 중 전직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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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여건의 개선,즉 제대군인을 위

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3.재정영역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예산은 국방부예산에 포함됨으로서 예산

을 증가시키는 데는 우선순위에 따라 증액의 한계성이 있을 것이며,관련

예산의 태반이 참전 군인들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따라서 취업지

원에 따른 행정부서 운영,교육지원,취업대상 직위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 만을 담

당하는 부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매우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자체의 규모가 대규모의 장기복무 전역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4.전달체계영역

전달체계영역이란 급여를 수혜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써,복

지수혜를 어떤 조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대군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국방부의 취업지원

센터,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세터,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그리고 각

군의 취업지원센터가 있다.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전직지원 체계가 불분명

하며,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어 조직의 정비가 필요

하며,군 복무 중에는 자체 임무와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참가하거나 상담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및 교육 참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참여도

는 물론 효과성도 높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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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제 1절 기본 방향

일반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현재와 같

은 청년실업률 하에서는 군 인력의 수요의 입장에서 예비역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제도는 현역들에 대한 사기 고양,

전역군인 사회정착,남북대치에 따른 전투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다.

이제는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측면이 아니

라 사회 인력의 재창출,국방력의 강화 등과 같이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

고 지원하여야 한다.

앞으로 기술할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중점을 가지고 제안할 예정이다.

① 할당영역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제도 및 기타 제반사항들

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왜

냐하면 중기복무 전역군인 또는 사회 은퇴자들은 10년 이상 장기복

무 전역군인보다 훨씬 더 사회 적응성이 높으며,취업기회도 많기 때

문이다.

② 급여영역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는 원천적으로

관계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을 교육체계의 개선과 증강 위주로 수정되어야 한다.또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전직할 수 있는 각종 직위가 새로이 개발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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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영역은 국가보훈처와의 관련예산 증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

한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

④ 전달체계영역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을 담당할 조직이 개

선 또는 새로이 편성되어야 하고,정보제공 등이 온라인을 통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 2절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 개선방안

1.할당영역

사실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에 하나가 ‘할당영역’즉,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다.이 논문

에서는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제도의 수혜를 받는 인원을 누구로 선

정하느냐가 그 중점이다.급여대상의 선정문제는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

이나 분석의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하나는 한 나라의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다른 하나는 급여자격의 형태는 사회복지의

직접적인 대상집단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간접적 혹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

을 주기 때문이다.따라서 급여자격의 형태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가치

들에 대한 논쟁으로 어떤 종류의 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인가,사

회복지정책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

가,사회구성원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욕구를 어느 정

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본 논문에서 할당영역은

작게는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이며 큰 의미에서는

해당 전역군인이 취업하는 기관 및 취업준비 시의 소속되어 있는 기관까

지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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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영역

1)전역군인 지원 통합법 개정

전역군인 지원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로 크

게 대별되는데,이들 기관이 관장하는 법은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전역 군

인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지 않고,상호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전

역군인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통합 제정되어야 한다.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법 체계는 1984년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기점으로 하여 2008년 가장 최근 개정될 때까지

독립유공자와 상이군경을 중심으로 제한된 보훈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역

군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원 법제는 국가보훈처,국방부,병무청,노동부 등

에 분산되어 있고,전역군인을 지원하는 관련법 또한 부처별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다.이와 같이 전역군인 지원관련법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입

법화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업무

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전역군

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제대 후 그들에 대한 생활 보장차원에서 지원 되도

록 전역군인 통합지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새로 제정되는 전역군인

통합지원 법률에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유공자․상이군경․참전군인․장기

복무 전역군인 등 모든 대상자를 망라한 제대군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혜

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체계,서비스체계까지도 재정비 되어야 한다.

2)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 보호법령 제정

전역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200인 이

상 고용업체에 대해 국가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고용비율을 3～8%

를 지정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제 7조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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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28)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역군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이러한 현상은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제대군인지원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29)

이러한 법령은 국가가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

는 법령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전역군인을 고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소

액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전역군인을 고용함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보다 유리한 현재의 법령은 형식적인 규제이며,오늘과 같이 전역군인에

대한 인식이 폄하된 상태에서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표 4-1]

[표 4-1]전역군인과 일반적인 근로자의 채용여건 비교

비교 대상 제대군인과 일반적인 근로자의 채용관련 법령내용

전역군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반 근로자

․ 사업주가 실업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하였을 때 임금의

일부 지원(임금의 1/2～3/4:1년)

․ 재고용하는 사업주는 재고용 후 6개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

하였을 때 재고용 장려금 지급(정부가 고시한 금액)

․ 지정지역에사업신(증)설시“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임금의1/2:1년)

자료: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2008개정/한국산업인력공단,2008공개자료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특혜시비 등의 우려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채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해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해 과태료

를 납부하고,일반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전역

군인보다는 일반근로자를 선호하는데 있다.이와 함께 전역군인 지원을 위

한 사회적 고용안전망의 부재와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군 관련 취업

28)육군본부(2009),전게서

29)최상민(2007),「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남대사회문학연구

원,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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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의 개발이 미흡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따라서 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보호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3)취업과 연계된 실효성있는 직업훈련 실시

(1)취업전문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의 확대 및 강화

전역군인이 원활하게 사회로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에서 요구

하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하

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의 능력개발교육은 대부분 군사교육 및 직무교육

위주로 집중하어 있어 취업전문성 개발에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그나

마 대부분의 직무향상교육과정이 1주 이하의 단기교육으로 편성되어 있

어 직무교육이 취업을 위한 전문성 확보로 연계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더군다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과정에 장기복무

자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으며,군내 학교교육은 군사,직무 과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30)하지만 타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직원의 직업

능력개발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상시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다.

장기복무자는 장기복무 확정 시기부터 스스로의 능력개발에 대한 인식

을 새로이 하고,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자기주도형 학습 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능력개발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프랑스에서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설계안을 만들어 이 설계안에 따라 체계적

으로 능력개발을 하듯이 장기복무자 이상에게는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해 이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중 전문성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교육을 강화

하고,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교육기간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무엇보다 관행적인 교육훈련과정을 반

복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지양하고,노동시장의 분석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30)육군본부(2009),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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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과정의 개설이 필요하

다.31)

전직 지원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전역 후 취업과 연계되는 전문성 확보

에 비중을 두는 해외 사례에서처럼 현재 학위과정 위주의 장기복무자 교

육지원을 자격증 취득 등 직업의 전문성 개발과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으

로 확대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2)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현행 직업보도교육은 관행적인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제로 운영되고 있

어 개인의 요구나 필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선택이 어렵고,전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기에 부족한 시기인 전역 전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

다.그나마 군 조직의 여건상 직업보도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

우도 적지 않다.또한 임무수행 위주의 군 복무로 전직준비를 군 기강의

저해요소로 간주하는 분위기에서 군 복무 시 전역 후 진로목표에 대한 설

계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역 후 진로설계와 준비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이런 상황에서 직업보도교육에 참가한다 하더

라도 취업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직업보도교육에 임하

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전역 예정자의 대다수가 직업보도교육기간 동안

군 관련 직위 시험 준비로 전직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간과하고 있

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 관련 직위 시험에 불합격 시 취업 준비에 대한 기

회를 상실하여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군 내부

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32)

선진 외국군의 경우 제대군인에게 평균 전역 2년 전부터 전역 3년 후까

지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을 하고 있으며,군 복무 중 민간교육기관에서 단계별로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31)홍선이 외(2009),전게서,p.203

32)육군본부 내부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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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처럼 우리 군에서도 전역 1년 전으로 제한

된 기간이 아니라 전직 준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부터 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분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33)

이를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직 예정자와 노동시

장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고,분할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면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교육과정은 직

업교육뿐만 아니라 인턴십이나 현장연수 등과 같은 실무교육을 포함하고,

교육훈련비는 복무기간별로 정해진 교육비 한도 내에서 전액 국고 지원을

한다.위에서 언급한 ‘능력개발계획서’에 교육 참여계획을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교육 참여 후에는 직업훈련과정과 현장연수의 수료증 및 자격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통제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또한 교

육이수 실적을 기록,누적하여 누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3)자격증 취득의 의무화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IT관련 자격을 비롯하여 군복무 중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군의 자격증 보유 수준은 공군이 69.7%로 가장 많고,다음이

29.0%인 육군,그리고 해군이 26.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직무 성격 상 공군에게 요구되는 전문기술 때문으로 판단된다.또한 전역

대상자 중 준사관은 43.1%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장교의 경우

18.9%에 불과하며,2009년 전역예정자의 삼분의 일만이 자격증을 보유하

고 있는 실정이다.34)

독일이 군 복무 중 직업교육을 민간직업자격 획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33)홍선이 외(2009),전게서,p.205

34)육군본부(2009),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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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격증의 소지가 취업의 기

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

보다 군 직무를 민간 기업에서 통용이 되는 자격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

육과정을 개설하는 사례를 우리는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 직무와 민간 직무와의 연계를 위한 직무분석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제공이 요구된다.또한 앞서 언급한 ‘능력개

발계획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격증 취득 계획을 작성하고,계획의 실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군 복무 중 병과 관련 전공교육과 첨단기술 자격증 교육

에 참가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진급이 허용된다.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중사 이후부터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고,48세에 강제 퇴역을 하

게 된다.35)

군에서도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군 복무 중 1인 1자격 취득

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

례처럼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거나 적절한 강제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

다.

(4)군 경력 및 교육의 인증 제도화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 경력 및 교육의 사회

인증 제도화가 절실하지만 현재 군 경력과 교육을 민간직종과 연계시키기

위한 직무분석 자료가 없으며,군 교육 및 경력관리시스템의 민간기관 유

사 시스템과 연동 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또한 군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축

되어 있지 않고,군 자체의 국방 분야에 적합한 자격검정제도 없이 노동부

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현재 각 군은 ‘병

적기록카드’,‘군 경력증명서’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군 경력증명서’

에는 군에서 수행한 업무 및 기술실적,교육훈련 실적 등이 포함되지 않아

35)홍선이 외(2009),전게서,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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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법적 공신력과 실효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36)

군 복무 시 습득한 직무능력을 사회 직무와 연계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

도록 연계 지원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효율적인 취업 지원 전략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 상공회의소와의 별도 협정으로 군 경력과 교육의 인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군 직무에 보다 충실히 임하면서 전역 후 취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듯 우리도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또한 독

일에서는 복무 중 특기교육 및 업무를 토대로 민간직업자격으로 활용 가

능한 각종 증명서 및 교육·업무 기간이 기록된 증명서와 군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증을 민간직업분야에서도 유효한 자격증으로 전환해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군 경력 및 교육증명서가 정부의 공식 인증 문서로 통용될 수

있어 군에서 민간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이와 관련하

여 우리도 ‘군 경력증명서’에 군 복무 중 참가한 교육훈련실적,자격증 취

득 상황을 비롯하여 관련 업무실적 등 까지 상세히 기록하고,이 증명서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며,이를 통해 군에서의 실적이 사회의 동일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4)전역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제14조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

년 이내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제

33조에 의거 ‘취업보호’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제15조에는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

종에 우선 채용하는 ‘특수직종 우선고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전

역 후 취업으로의 연계를 위하여 군 복무 중 전직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

36)이정표 외(2009),『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기업내 근무영역 확대방안』,국가보훈처,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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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이지만 이와 더불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여건

의 개선,즉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37)

(1)방산 군수품 조달업체의 전역군인 채용촉진

2008년 기준 방산 업체 제대군인 취업률은 2%이하,군수품 조달업체는

1%미만으로 법정비율 3%를 크게 밑도는 저조한 수준이며,전체 방산 업

체 중 7%만이 제대군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키고 있다.38)이와 같이 방

산 업체 및 군수품 조달업체의 제대군인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규에 제대군인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고,국가유공자

지원 사항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위주로 취업이 지원되고 있

으며,제대군인 우선 고용 촉진을 위한 군 관련 특수 직종의 세부 분야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에서

도 고용명령 미 준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

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이 부진한 방산 업체와 군수품 조달업체의 제대군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산 및 군수품 조달업체과 사업 규모별로 제대군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업체는 군에 반기별 또는 매년 제대군인 채용인

원과 승진 실적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이에 따라 제대군인 채

용을 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할 수 없게 하고,제대군인 채용이 감소되

면 입찰 평가 시 감점을 주고,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정

의 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이와 반대로 우선고용 의무 비율을 준

수한 업체에게 계약 우선권을 주고 국방관련 사업 또는 정부기관의 입찰

참여시 가산점 혜택을 제도화해야 하며,이를 위하여「방위사업법」등 관

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37)홍선이 외(2009),전게서,p.222

38)육군본부(2008),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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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역군인의 취업직위 확보

현재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의무고용명령’은 기

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원인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한 실정이다.또한 제대군인이 복무 중 획득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역 후 직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서도 제대군인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군과 기업 또는 산업 분야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을 제공하고,취업으로까지 연

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독일과 프랑스에서

는 공무원 할당 제도를 시행하여 제대군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9)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별 협의체를 활용하여 산·군 협력

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군에서 각 분야별 협의체와 산·군 협

약을 체결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체와 고용을 약정하고,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수준의 능력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군에서 인턴십 및 현장실습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제대군

인 채용 기업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체

에 제대군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산·군 협력을 통해 기업은 군 복무중인 우수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군 복무자 당사자는 안정적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무엇보다

수요자 요구에 부합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낭비 요소를 줄이고 취업 준

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하지만 직위의 확보와 함께 이를 유지하기 위

해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이

를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

영토록 지원해야 한다.

39)홍선이 외(2009),전게서,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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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 연계형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전역군인을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 취

업시키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

및 공기업,공무원 분야에는 취업 희망자가 넘쳐나고 있으나,중소기업에

서는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중소기업 연계형 취업지원은 기업과 전역군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세부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40)

첫째,전역군인 체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관들

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본 지원방법의 목적은 전역군인들에게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있다.아울

러 전역군인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경우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어느 정도의 연수기관 및 기간을 설정할 것인지도 해당

년도의 장기복무 전역군인 중소기업 인턴십 소요를 파악하여 면밀하게 기

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장기복무 전역군인 체험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참여

신청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예를 들어,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역의 지방중소기

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지방보훈지청,제대군인지원센터 등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전역군인 체험사업 신청서는 중소기업의 일반적

인 현황과 주력업종,인턴 담당 직무,인턴 수요 규모,연수기관과 인턴십

세부 운영 프로그램,장기복무 전역군인 인턴에 대한 지원,향후 채용의사

등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장기복무 전역군인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 단계인 연수기관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사

업수행능력,유사 국책사업 참여 경험,인턴 인원수,연수기관의 인턴십 프

로그램의 우수성,인턴직원 지원 및 향후 채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0)박동열 외(2006),『중소기업 연계형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210-222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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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연수기관의 선정에 있어 보훈청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선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중소기업 연계형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장기복무 전역

군인은 제대군인제원센터에 등록하여 사전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하여야 한다.제대군인지원센터의 상담에 의하지 않고 개인별로 중소기업

인턴십에 참여할 경우 중도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따라서 중소

기업 연계형 취업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사회적응프로

그램을 이수하고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여 일정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장

기복무 전역군인 위주로 전문적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을 실시,개인의

희망,전문성과 업종이 일치하는 중소기업 인턴십을 연결하는 것이다.

다섯째,위에서 열거한 모든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기신청한 장기복무

전역군인을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과정을 진행한다.이 과정

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주관으로 개인의 의견과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최

대한 고려하여 진행한다.일반적으로 제대군인 상담컨설턴트가 전역군인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적정한 배정기업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만약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이와 같은 배정결과를 거

부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여섯째,일반적으로 연수와 중소기업 배정이 완료되면 연수기관과 장기

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담당하는 부처,전역군인과 연수기관과의 협약과

약정이 체결되어 향후 채용에 대해 전반적인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3.재정영역

국가보훈처의 예산중 80%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참전 군인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취업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활용함

으로서41)저 예산을 통한 지원프로그램의 확대와 재정 개선을 통한 취업

지원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현재 국가적으로 청년실업과

41)박종선(2009),「제대군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고문」,『국방일보』12.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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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의 퇴직 유행어,즉 사오정과 오륙도와 같은 실업자에 대해 국가적

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고 있다.군 전역 자에 대해서도 군 전역

자가 한시적 직업인이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실업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

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예산을 용도 변경하여 운용하는 필요성

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지원 방법

은 국가보훈처를 행정단계상 승격시켜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할당받는 근

거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러한 승격이 가능하다면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

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 편성도 훨씬 수월하고 예산 배정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효과적

예산 지원은 융통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관련된 인력 확충도 군 취업의

활성화에 필수 불가결할 것이다.

4.전달체계 영역

1)전직지원 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현재 제대군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국방부의 취업지원

센터,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세터,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그리고 각

군의 취업지원센터가 있다.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전직지원 체계가 불분명

하며,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다.현 「군인사법」,

「제대군인지원법」등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국방부는 전역 이전의 전

역 예정간부,국가보훈처는 전역이후의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

되어 있다.42)그러나 이 두 기관의 업무는 비슷한 서비스를 대상의 구별

없이 제공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혜자인 전역(예정)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전역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방부의 경우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접근성

42)정철영 외(2008),『국방 전직지원훈련원 설립을 위한 연구』,한국군사문제연구원,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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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실질적인 전직지원이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으며,보훈처는 전

국 5개 도시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으나 이 역시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는 전직지원기관 간의 역할의 조정과 재정립이고,둘째는 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된 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제대군인 전직지

원 시스템의 구축이다.

첫째,전직지원기관의 업무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와 군 내부에서도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제대군인 지

원기관간의 역할 분담론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43)즉,전역군인 취업지원

에 있어 일원화 된 행정기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이를 위한 국가보훈

처와 국방부의 전역군인 취업지원 업무의 기능 수행(안)을 <그림 4-1>과

같이 제시한다.

미국과 같이 제대군인부가 주축이 되어 국민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현실에 입각하여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기타 기관은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또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전역군인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주관부서는 국가보훈처가 주도하되,

제대 전 취업지원을 위해 각종 교육과 자질향상 분야와 군내 취업직위 개

발은 국방부가 주관하여 수행하고,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총

괄기구로서 취업지원에 대한 전 과정을 관장하여 국방부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프랑스의 경우 국방부 단일 부처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제 육·해·공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기관으로

일관성 있게 제대군인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이는 수혜

자인 전역군인에게 더욱 개선된 편의를 제공하고,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

43)홍선이 외(2009),전게서,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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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요자인 전역(예정)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주는 내용을 가장 상위

의 목표에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1>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전역군인 취업지원 업무 기능수행

(안)

국 방 부 국 가 보 훈 처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직업보도교육 실시

-취업정보제공,취업추천

-국가기술자격 취득지원

-군외 위탁교육 훈련실시

-사회적응교육실시

◦ 국가유공자 및 10년이상 장기

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보호,

직업훈련 추천

-채용 의무

-고용 명령

-직업훈련추천 등

▶
현

행

문

제

점

▶

◦ 전역자 및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지원과 직업보도

교육 병행 업무 혼선 초래

◦ 국가유공자 위주의 취업보호

실시로 제대군인 취업지원 저조

개

선

안

▶

◦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능만 수행

◦ 10년미만 복무자 취업지원

◦ 군관련 취업직종 개발

◦ 군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관장

※ 군 관련직위 직업보도에 주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추천

◦ 10년 이상 복무자 취업보호

◦ 국가및국영기업체제대군인취업

직종지정

◦사회직업훈련기관연계

※고용명령 시행및창업위주 직업

보도에주안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역군인 지원을 위한 범부처 성격의 별도 기구

의 신설을 제안한다.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2005년에 조직되어 2008년

까지 존재했던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있었다.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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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2009년 1월 1일자로 국가보훈위원회에 통합되었다.44)

효율적인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국방부만의 기구가 아니라 범

부처 성격의 기구가 바람직하며,이를 통해 각 부처와 각 군의 독립적이면

서도 중복적인 정책 운영에서 벗어나 모든 전역군인에게 편의성은 물론

체계화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타 부처와의 공조

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온라인 지원체제 구축

앞서 언급했듯이 군 복무 중에는 자체 임무와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원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가하거나 상담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및 교육 참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

어진다면 참여도는 물론 효과성도 높으리라 판단된다.2009년 7월 국가보

훈처에서 제대 또는 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 군인 1,3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의 37.3%가 ‘정보 부족’

을,36.9%는 ‘전문기술 부족’으로 답했다.45)

따라서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여 오프라인 교육 및 전직 지원과 병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해 군내 사이버지식 정보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현재 군내 사이버지식정보망은 복무자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대부

분 활용되고 있을 뿐 학습활동이나 기타 정보망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미국은 다양한 온라인 체제를 동원하여 전직 설계부터 취업까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46)우리 군에서도 현재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정보지식망과 같은 기존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역 예정자에

게 경력설계의 중요성 및 필요성,경력설계 방법 및 전략,직업적성 검사

44)홍선이 외(2009),전게서,pp.218-219

45)서울신문,2009년 10월 1일자 기사

46)홍선이 외(2009),전게서,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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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군 특기직무와 관련한 적합 직종 및 교육훈련과정,자격 및 대학 학

점 취득 방법 등 군 복무 중에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시 말해 기존의 온라인정보망을 전역후 재취업 및 경

력 설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체제로 정비하여 외부 교육

및 지원 등의 보조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이와

함께 경력설계 및 전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상담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

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또한 노동부의 work-net,잡코리아와 같

은 직업 및 취업 정보시스템과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면 더욱 신속하고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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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현대사회의 전문화,정보화,고용환경의 변화,취업직위의 부족으로 인한

제한성 등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사회복지자금의 축소 등으

로 인하여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취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즉,장기복무 전역군인이 아닌 취업되어 있는

일반인조차도 실직의 불안함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현대사회의 취업희망자는 성실함 뿐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기

를 겸비한 다기능 기술자,어느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고급 기술을 보

유해야만 비교적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장기간 사회와 분리된 군복무로 인하여 사회적응

능력이 극도로 부족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이

일반사회의 균등성 만을 강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역군인들

에 대한 기회보상적 배려가 없다면 전역군인들은 사회생활의 낙오자로 전

락하게 될 것이고,전역군인이 효과적인 사회정착이 불가능하다면 우수인

재의 확보에 많은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바,이는 현역의 사기저하로 인하

여 기인되는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사회적응 및 취업능력

을 강화하고 이들의 전역에 따른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제시하고자 하였다.그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행하여야 한다.즉,중기복무 전역군인 또는 일반인들과는 별

개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높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둘째,여러 가지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거나 현행 지원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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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대략적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수정,취

업직위 개발,온라인 시스템 활용,중소기업 연계형 지원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에 따른 각 종 예산의 배정이 필요

하다.현행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대규모의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승격시키거나,목적을 변

경할 수 있는 예산의 활용이다.

넷째,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전직지원기관 간 업무 및

역할 분담과 효율적 공조 체제로 실질적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축을 이루고 있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는

양 부처 간 중복적인 요소가 많고,체계가 불분명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타 부처와의 공조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전직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인적 교류 및 역할과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전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역군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와 전역군인 자신의 노력,기업의 적극적인 전역

군인 유치 등이 함께한다면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가

높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은 청춘을 나라에 바친 전역군인의 생활안정을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가에 대한 주장이나,고용주인 국가가 고용자인 전역

군인을 “정년제도”라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생소한 사회로 내보내면서

‘나머지 삶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국가로서의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주장은 간과하더라도,한해 3,000～4,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불만이 세력화되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현재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미래상이

다.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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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역들의 전역 이후의 삶을 비추어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여러 가지 개선요소가 결합되어

장기간 보완되어야 한다.그러나 정부와 군의 지원 체제가 아무리 훌륭해

도 전역군인 스스로의 준비 의지와 실천이 없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

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전직 임박 시기부터가 아니라 경력 및 진로설계

를 위한 상담과 개인 설계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직에 대한 준비

의식을 가져야 하며,이러한 본인의 노력이 전제되도록 정책적인 전직 지

원이 뒷받침될 때 전역군인의 취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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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ImprovedProgram ofEmploymentAid

System forLong-term ServedRetiring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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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nSocialWelfare

Dept.ofSocialWelfare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HansungUniversity

Welfareiswidely considered to beamong themostheated

issue in modern day society.Although long-term served retiring

veteransshouldundeniablybetheforemostrecipientsofwelfare,the

realityisthattheyarenotreceivingthesupportfrom societythatthey

rightfullydeserve.

With limited number ofposts in the military due to its

characteristically hierarchicalstructure,there inevitably are retiring

veteranswho,aftertheirlong-term service,finditachallengetoseek

employmentbackinthepublicdomain.Therearemanyfactorsthat

contributetothedelayinretiringveterans'successfulre-employment.

Theseincludetheirlackofskillstoadjusttothenew jobenvironment

andtheirfinanciallimitations,allofwhichareresultsofaserious

shortageofaidorganizations,whichin turn,isacoldreflection of

socialapathy.

Supporting retiring veterans' re-employmentshould be one

issuenottounderestimate.Notonlyismilitaryserviceone'scallto



- 68 -

protecttheirnation,butalsoacareerchoicewhich guaranteesjob

securityandlivelihood.Iftheveteransaretocontinuefacingproblems

inemployment,theramificationsaredire.Itwilldemoralizethetroops,

andeventuallydiminishthesupplyofhigh-valuemilitaryworkforce,in

thelong-run,directlyunderminingnationaldefenseitself.

Thecurrentretiringveterans'employmentaidsystem needsa

numberofimprovements.ThemerefactthatneithertheMinistryof

DefensenortheMinistryofVeteranAffairshasofficesresponsiblefor

aidinglong-term servedretiringveteransisaclearindicationthatthis

issuerequiresourcompletecommitmenttowardsanimmediatesolution.

Theapplication ofGilbert& SpechtModelin theresearch

produced possible solutions and policies to analyze subjects and

institutionsthataidlong-term servedretiring veterans'employment,

employment aid policies,budget,and problems of the respective

administrativedepartments.

Thisresearchmightnotensureanimmediatesolutiontothe

hardshipthedischargedofficersface,butitwillatleastserveasa

foundationforfuture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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